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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1. 산출방식

가. 소비지출

-식료품비: 마켓-바스켓(Market-Basket) 방식
․순식품비: 18세 기준 1일 단신근로자의 식료품비는 국민 양 권장량(1996년 기준)을 토대로 
식품위생연구원에서 산출. 이를 근거로 『월간물가자료』와『종합물가정보』등을 참조하여 
식품비의 가격을 산정

․외식비: 전체 식품비의 20%
-비식료품비: Multiple 방식(환산승수 방식)
'97년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회귀분석을 통해 1인 
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을 구한 다음 전체 연령그룹의 소비지출액에 대한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지출액 비율인 80%를 감안하여 산출

나. 비소비지출

소비지출(식료품 포함)을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근로소득치로 표준소득조견표를 이용하여 
조세액, 사회보장 지출, 기타 비소비를 계산
-의료보험: 표준보수월액에 1997년 12말 기준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평균보험료율 3.14%를 
적용하여 산출(본인부담 50%)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20/1,000
-고용보험: 추정근로소득 × 3/1,000
-기타 비소비: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1인가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617원(전국평균치)으로 
산정

-저축: 비소비지출 산출을 위한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 20%를 반 하고 생계비에는 비포함

다. 참고사항

-기존의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을 원용하되 산정과정에서 성년 1인가구에 대한 연령별 
조정치(80%)를 감안하여 산출한 18세 단신근로자 표준생계비로 월 384,422원을 
제시(준최저임금(subminimum wage) 개념)

2. 산출결과

-월임금: 1인가구 기준 384,422원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계산방법 1년전(364,866) 대비 5.4% 상승. 
이는 전년도 월최저임금 335,610 대비 14.5% 상승
-시간당임금: 월 226시간 기준 1,701원이며, 전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485원 대비 14.5% 상승

<최저임금 비교표>



<생계비의 구성비율>

<품목별 최저생계비 증감률>

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결과표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소비지출>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비소비지출>

<가구원수별 생계비>



4. 기타 중요사항

1)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199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관련 2차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전원이 동의하 음. 그 이유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생계비관련 평균값들이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임.

2)저축에 관한 사항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음.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한 바, 저축률을 20%로 계산함
-기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여태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음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음 - 소비지출계의 50% 이상 수준임(도시가계 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3)외식비용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사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됨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함. 이유는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및 한국노총의 
연구에서도 실제 외식은 20% 정도임
-윤진호(한국노총 1996년 연구): 35%(외식 20%, 가공식품 15%)
-도시가계: 42%(외식 24%, 기호 18%)



I. 序論

본 연구는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계와 경 계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계산되고 추정된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되었으며, 기존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와 과정이 제I장부터 제IV장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V장에는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서술되어 있다. 
올해는 1988년에 최초로 시행된 최저임금법이 10년째를 맞는 해인 만큼 그동안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최저임금제와 향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저임금근로자보호제도이다.1)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정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의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셋째,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 합리화를 기대한다는데 있다. 적용대상은 <표 I-2>에서 
보듯이 1988년 도입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에만 
국한하 고, 1989년에는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별 구분은 없다. 즉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그 사업체의 임시․일용,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시기는 
1993년까지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하 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9월 1일∼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매년 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상승률이 노사간 임금교섭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최저임금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을 <표 I-2>에서 보면 1989년의 경우 수혜대상 향률이 전체 근로자의 10.7% 수준으로 
정점을 이룬적이 있으나 그후 계속해서 향률이 줄어들어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향률은 2.4% 정도이다.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표 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0.3∼0.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비록 비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그 목표수치는 
0.4∼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2). 특히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음․식료품 
물가가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석 *) 본고의 작성에 있어 전산처리를 성실히 도와준 이화여대 이희숙 석사와 원고정리를 
도와준 윤명희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주석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7. 5쪽)

주석 2) Ehrenberg and Smith(1994: 80) 참조

 
 
 
 



2. 생계비의 의의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표 I-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표 I-2> 적용년도별 수혜근로자 및 향률

여기에서 생계비란 가계의 단위인 한 가구가 생활을 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생계비 파악방법에 따라 크게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눌 수 있다. 



실태생계비란 각 가구가 현실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조사한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하여 
이론생계비란 일정한 생활규모(모형)를 설정하여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생계비는 정책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어떤 생활모형(수준)을 설정하는가에 의하여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생활모형으로서 표준적인 생활을 취하면 '표준생계비(Normal Level)', 
최저생활을 설정하여 산출하면 '최저생계비(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가 된다. 
이외에도 생계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구제 또는 생활보호가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수준인 '피구휼비(Pauper Level)', 그 위의 수준으로 단순히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머무는 
'최저생존비(Minimum of Subsistence Level)'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있는 생활수준을 위할 수 있는 수준인 '유락생계비(Health and Decency Level)' 
등이 있다.1) 결국 이러한 5가지 수준의 생계비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 다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생계비는 실제보다는 
이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론생계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우리나라에서 실태생계비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도시가계연보』로 발행)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근로자생계비조사」가 있다. 
이론생계비로는 한국노총이 임금교섭 기초자료로 산정해 온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추계해 온 '최저생계비'가 대표적이며 그외 관련기관 또는 
개별연구자들이 추계한 생계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I-1]이다.

[그림 I-1] 생계비의 종류

주석 1) 한국노총에서는 임금인상요구지침에서 이른바 생계비 규율로 
유락생계비=표준생계비×1.5, 최저생계비=표준생계비×0.8, 최저생존비=표준생계비×0.5로 
정한 바 있다.
주석 2) 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그간 매년 계속된 연구에서의 기존 분류에 따르고 있다.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경과

이와 같이 생계비는 산정목적과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가 산정되어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초기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원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노․사․정의 관련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88년에는 노․사,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정하 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근로자표준생계보고서」, 1988.11).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수준 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생계비로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생계비 및 최심위 사무국에서 
조사하는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활용하 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생계비가 같은 
이론생계 데 비해 최빈값은 안정적이어서 주어진 계층분포의 대표성도 높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최소한 최빈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최빈값 주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분석시에 최빈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인 조정치를 각각의 소비지출액에 곱하여 이를 

최저임금계층 소비지출액으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생계비 계산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자료인데, 
1995년의 소비지출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1,000분위하여 누적도수 분포표를 구한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로그노말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1)

〔그림 Ⅱ-1〕 소비지출액의 누적도수 분포도

주석 1) 소비지출에 대한 1,000분위 누적도수표를 〔부록에서 참조.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槪要
 
1.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정의
 
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의 구조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이하 최임생계비라 함)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분류된다.
각 생계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Ⅱ-1>에 수록되어 있는데, 표준생계비 산정은 ① 
식료품 ② 주거 ③ 광열․수도 ④ 가구․집기 ⑤ 피복․신발 ⑥ 보건․의료 ⑦ 교육․교양 ⑧ 

교통․통신 ⑨ 기타 소비지출 및 ⑩ 비소비지출의 10개를 기본단위로 한다.

<표Ⅱ-1>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그런데 가구구성의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에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생계비 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표준적인 가구선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중 1인만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수별로 
생계비를 산정한다.

〔그림 Ⅱ-2〕 표준생계비와 가구구성



주석 6)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가구인원에 
대응하는 가구주의 연령을 계산하고 있다.

- 1인가구의 연령은 18세로 가정. 1인가구의 평균연령으로 18세와 28.2의 중간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구한 1인가구의 생계비는 독신가구의 형성과 동시에 필요한 생계비로 보기 
때문이다.
- 여기서 표준가구를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더욱이 자녀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를 
한정하 으므로 第1子가 고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5인표준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하 다.

3. 최임심생계비 산정개요

이러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은 식료품비는 일정한 양섭취열량(칼로리)을 기초로 
'마켓․바스켓'을 작성하여1)구하고 비식료품비는 도시가계조사상의 실태생계비(가구조사)의 
최빈값을 활용, 회귀분석 및 환산승수(mutliple) 방식에 의하여 구한다.

1)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인원수별 회귀분석으로 1인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 추정. 이때 최빈값을 이용하여 조정된 비용이 비목별 종속변수임. 
최빈계층에 대해서만 샘플로 취함.

Y = a × n2 + b × n + e ;
n : 가구원수, e : 에러항

자료는 도시가계(통계청)
1994. 4/4 ∼ 1995. 3/4를 1995년 자료로 사용.



1995. 4/4 ∼ 1996. 3/4를 1996년 자료로 사용.
1996. 4/4 ∼ 1997. 3/4를 1997년 자료로 사용.
2) 식료품비는 국민 양권장량(1997년 기준)을 기준으로 『유통물가통계』와 
『종합물가정보』등 민간물가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마켓-바스켓 방식
3) 비소비지출 항목은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정된다.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조견표를 이용하여 구함 → 실제 비소비지출(1990년 노․사간 합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각 비목별 2∼6인가구 최빈값을 구한다.
2)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Yi = ain2 + bin + ei을 이용하여 각 비목별 1인취업 2∼5인가족 및 1인 
가구소비액을 추정한다(대상 2∼6인가구, 최빈값계층).
3) 각 비목별 추정된 값을 각 비목별 1인취업 4인가구 평균소비액으로 나눈 값이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이때 분자는 각 비목별 최빈값, 분모는 4인가족 평균소비액
4) 비식료품비는 환산승수에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소비액 환산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1∼5인 가족의 비식료품비 계산

이때,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소비액 환산치'(Yt)란 '전체가구 평균소비액'(Ya)을 기준으로 
회귀방정식상의 X=4일 때의 Y값(Y4)과 X=평균가구원수일 때의 Y값(Yn)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Yt = Ya × (Y4 / Yn)

식료품비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양권장량(1인의 권장 양칼로리 2600Kcal)을 이용한 18세 성인남자의 1일 식단구성은 
식품위생연구원 김초일 박사가 만든 자료에 기초함. 구체적으로는 18세 성인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열량은 2,600kcal인데, 1994년 국민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식사의 17%가 
가정식이 아니므로 그 83%만을 충당하면 된다는 가정 아래 보건복지부의 「국민 양조사」,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그리고 「식품생산통계」를 이용하여 2,158Kcal를 위한 
식품구성을 작성한다. 한편 식료품비 가운데 기호식품 및 외식비는 도시가계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 20%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2) 실제로 계산되는 식료품비는 83%이므로 20%의 외식비를 추가함에 따라 8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한다.
3)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종합물가정보』, 『유통물가통계』, 『물가자료』등의 
민간물가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 1일 식료품비를 계산한 후 월간비용을 30.4일을 곱해서 계산해 
냄.
4) 1인가구 월식료품비를 도시가계에서 구한 환산승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2∼5인가족의 
식료품비를 계산해 냄.
이상에서 설명한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은 〔그림 Ⅱ-3〕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Ⅱ-3〕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주석 1) 마켓․바스켓(market basket)이란 어떤 일정한 생활수준을 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비재 및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물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Ⅲ. 生計費 算定過程

1. 소비지출

소비지출관련 표준생계비 비목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나누어지는데 식료품비는 

'마켓-바스켓' 방식에 의한 1인가구의 식료품비가, 비식료품관련 각 비목(주거비 등 8개 비목)은 
회귀방정식 추정에 의한 4인가구의 비식료품관련 비목의 값이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비관련 각 비목의 값을 기초로 각 비목별 가구간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최임심생계비 구성 비목값이 산정된다.
우선 환산승수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계산하기로 하자.

가. 환산승수

1) 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관계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의 환산승수는

로 정의된다.
이러한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사용한다.1)

2) 4인가구 비목별 평균지출액 산정

1988년도의 최임심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1997년도(1996. 4/4∼1997. 3/4)2)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소비지출의 구성비목 중 주거비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즉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상에 나타나는 주거비는 순수히 현금의 지출과 관계되는 월세와 그 외의 

주택수리비용 등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회비용 개념인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의 개념과 관련해 생각할 때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아 이후로는 두 개의 범주를 모두 

계산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3)

이와 같이 4인가구를 포함한 2∼9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의 계산결과는 <표Ⅲ-1>에 나타나 
있다.

<표 Ⅲ-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3)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다음으로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로 하자. 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가) 제1단계 :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1997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연평균을 사용하여 
우선 각 가구별 log를 붙인 소비지출 총액을 평균(u)과 분산(σ2)을 계산하여 최빈값(m)을 구한다.4)

- 최빈값(mode) 산정



여기에서  =최빈값 계층의 구간은  로 설정되는데 σ2
가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이므로 σ는 소비지출 총액의 표준편차이다.5)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m)과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가구별 조정계수가 필요한 바, 조정계수는

여기에서  =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최빈값 계층의 가구․비목별값에 해당가구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이다. 〔그림 Ⅱ-2〕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총액 및 
각 비목금액은 표준가구 전체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표 Ⅲ-2>는 표준가구 전체와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총액을 각 가구별로 비교하고 있다.

<표 Ⅲ-2> 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소비지출액 비교

나) 제2단계 :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구한 2∼6인 최빈값 계층 자료를 이용하여 각 
비목별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해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회귀방정식은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한

Yi = ain2 + bin + ei (ai<0, bi>0로 기대됨) .............................(식 4)
여기에서 Y=비목별 지출액
n=가구원수
i=해당비목
e=오차항
로 정의된다.6)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의 계수추정치가 <표 Ⅲ-3>에 수록되어 있다.7)

<표 Ⅲ-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다) 제3단계 :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산정
전 단계에서 구한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구한 결과가 다음 <표 Ⅲ-4>에 나타나 있다.

4) 환산승수의 산출

앞에서 환산승수는

으로 정의하 다.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표 Ⅲ-1>에 계산되어 있으며,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표 Ⅲ-4>에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환산승수를 계산할 수 있다.

<표 Ⅲ-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2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는 2인가구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 
209,350원을 4인가구 식료품비 평균지출액 440,875원으로 나눈 0.47이 된다.
이와 같이 환산승수 정의에 따라 구한 각 가구․비목별 환산승수의 값은 <표 Ⅲ-5>에 나타나 있다.

<표 Ⅲ-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같은 방법으로 1995년 기준 및 1996년 기준 환산승수를 구할 수 있다. 각년도의 환산승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에 적용하는 환산승수는 최근 3개년의 환산승수를 평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적용환산승수(1995∼97년도 3개년 평균치)

나. 1인가구 식료품비8)

1) 기본방향

식료품비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식료품비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국민의 식생활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 하도록 

한다. 또한 식료품비의 산정은 소비자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식료품비의 기본은 예전과 같이 
중등활동에 종사하는 18세 성인남자 근로자(표준생계비의 기본단위가 18세 단신근로자임)로 



하 고, 식료품비 산정을 위한 기본 양소는 에너지를 이용하 다.

2) 식료품비의 산출방법

〔그림 Ⅲ-1〕은 식료품비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진다.

가) 제1단계
우선 한국인 양권장량을 기준으로 18세 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열량 2,600kcal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1994년 국민 양조사에 의하면 총식사 중 17% 이상이 가정식이 아닌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권장량의 83%인 2,158kcal를 중심으로 한다. 양권장량의 개념은 97% 
이상의 대상을 만족시키는 에너지량이므로 예전과 같이 따로 여유분을 둘 필요는 없다(표 Ⅲ-7 
참조).

〔그림 Ⅲ-1〕식료품비 산정방법

<표 Ⅲ-7> 국민 양보고서에 의한 총섭취 끼니수 중의 외식빈도 및 비율

나) 제2단계
2,158kcal를 구성하기 위한 식품종류는 한국 양학회에 2,600kcal를 기준으로 한 권장량 
권장모형을 식품군을 중심으로 작성하 다(표 Ⅲ-8 참조).



국민 양조사, 식품수급표, 대도시지역 성인의 식이섭취량조사 및 중소도시지역 성인 남녀의 
식이섭취량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식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 다. 그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 각 식품의 선택은 식품수급표에서 가장 공급이 많은 것을 선택하 으며,
- 국민 양조사의 경우 섭취량은 기본으로 하 으나, 매년 11월에 조사되어 일부 섭취량의 경우 
그 총섭취량을 반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수급표의 종류와 양 등을 반 하 다.

<표 Ⅲ-8> 식품군별 1인 1일 권장․공급 및 섭취량 비교

- 식품수급량이나 섭취량이 적더라도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비율을 결정하 고,
- 건강의 측면에서 권장되는 식품은 수급량의 비율보다 초과되게 설정하 다. 또한
- 식품수급표의 경우 가공식품이 전혀 반 되지 않으므로 가공식품의 양을 생산통계 등을 

참조하여 수록하 다.
- 식품수급표의 총제공열량은 3년 평균으로 2,911kcal이다. 따라서 2,158kcal는 74.1%에 
해당되므로 식품수급량을 74% 정도의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감안하 다(표 Ⅲ-9 참조).
- 국민 양조사의 경우 총섭취열량의 3년 평균이 1,831kcal이므로 이의 117.9%에 해당되는 
2,158kcal를 공급하기 위해 섭취량을 참조하 다.
- 성인의 식사구성의 경우, 2,500kcal의 권장모형이므로 권장식품의 양을 13% 정도 감소하여 
참조하 으며, 실제 소비형태와 식사구성 예를 비교․검토하여 식품의 양을 결정하 다.
- 각 식품의 양은 소비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5g단위로 작성하 다.

<표 Ⅲ-9> 국민 1인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다) 제3단계



각 식품의 양이 결정된 후 식품성분표의 양가에 의거하여 양소별 양가를 계산하 고, 
양소가 양권장량에 충분한가를 확인한 다음, 각 식품의 양을 위의 원칙에 의해 조정하 다.
양가를 계산한 후 식품분석표에 있는 폐기율을 계산하여 실제 필요한 식품의 총중량, 즉 

구입량을 계산하 다.

라) 제4단계
총중량의 가격은 민간자료를 사용하 다. 한국물가정보의『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의『유통물가통계』와 한국물가협의회의『월간물가자료』를 참조하 다.
1991년 이후「도시가계조사」에서 18세 연령층이 속하는 24세 미만의 외식비 및 기호식품비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렇게 계산된 순식품비는 총식품비의 80%로 하며, 나머지 20%는 외식비와 
기호식품비로 계산하 다.9)

<표 Ⅲ-10> 순식료품비를 위한 식료품 명세(1인 18세 근로자, 1일)





다.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가구 환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각 비목별 전표본가구의 평균치(=A)와 평균가구원수를 구한다.
둘째, 1997년 도시가계조사 기준 1인만이 취업한 근로자가구를 표본으로 비식료품관련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추정된다.

비목별 (식 5)의 추정결과는 <표 Ⅲ-11>에 수록되어 있다.
셋째, <표 Ⅲ-11>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X)가 4인인 경우의 비목값(=Ya)과 
평균가구원수인 경우의 비목값(=Yb)을 구하여 B=Ya÷Yb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각 비목별로 
A×B, 즉 전표본가구 평균치에 B를 곱한 값이 4인 환산치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식료품비관련 4인 환산치가 <표 Ⅲ-12>에 수록되어 있다.

<표 Ⅲ-11>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10)

<표 Ⅲ-12>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라. 가구별 소비지출

이제 소비지출액을 가구별로 산출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거비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통계적 설명력도 높고 현실에도 적합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한 것만 산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비소비지출액 역시 같은 기준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식료품비

앞에서 구한 1인가구 식료품비를 토대로 하여 j가구 식료품비는

에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1인가구 식료품비는 2,600kcal의 80%를 환산한 가격을 의미하며, 
30.4는 한 달 평균일수(365/12), 10/8은 외식비의 비중을 20%를 고려하기 위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가구별 식료품비가 <표 Ⅲ-13>의 식료품비 값이다.

2) 비식료품비

비식료품관련 i비목․j가구의 값은 4인가구 환산치에 i비목․j가구 적용 환산승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표 Ⅲ-13>에 비식료품관련 가구․비목별 값이 수록되어 있다.



<표 Ⅲ-13> 가구별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주석 1) 한국노총․한국경총․관계학자를 포함한 1차 간담회에서 연간자료 사용을 
제안하 다(1995년 12월).
주석 2) 이용가능한 최근자료가 1997년 3/4분기까지이다.
주석 3)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할 경우 월세를 사는 가구의 주거비가 전세 또는 자가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석 4) 이는 최빈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의 분포가 log 정규분포 형태를 지닌다는 가정을 
하 기 때문이다.

주석 5) 이러한 최빈값 계층구간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 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는 대체로 1,000가구 이상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의 경우 이러한 최빈값 계층은 2인가구 205가구, 3인가구 385가구, 4인가구 
538가구, 5인가구 142가구로 총 1,270가구이다.

주석 6) 회귀방정식을 Y = an + b + e 라는 1차식에 의해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가구원수가 0이면 
소비지출도 0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액은 증가하나 그 
증가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차식을 설정하 으며, 실제 1차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소비지출액이 負(-)의 부호를 갖는 경우가 나타났고 R2

도 상당히 낮았다. 한편 상수항을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R2값이 낮아 상수항을 넣지 않았다.
주석 7) 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7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각 비목별 평균값이 
들쭉날쭉하여 회귀분석시 계수값이 실제치와 다르게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정되었다(표 Ⅲ-1 참조).

주석 8) 1인구가 식료품비의 열량 및 식품구성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김초일 박사가 
선정하 다.

주석 9)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복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되었다. 
외식비용 40%로 하면 식품비가 너무 높다.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하 다.

주석 10) <표 Ⅲ-3>과 같은 것인데, 편의상 다시 수록했다.

 
 
 



2. 비소비지출1)

비소비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1988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합의하 기에 예전과 같이 이에 

따랐다.

가. 조 세

1990년 12월 31일부로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조세는 소득세, 주민세로만 구성된다.

1) 소득세

소득세는 이전과 같이「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적인 근로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총액을 평균저축률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 다.2)

<표 Ⅲ-14> 1997년 소득세 세율

2) 주민세

소득세와 동일규정에 의해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조세액이 <표 Ⅲ-15>에 수록되어 있다.

<표 Ⅲ-15>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나.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장분담금은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구성된다.



1)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료는 해당 표준보수월액(추정근로소득×0.85)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한 의료보험 
등급표에서 구하 다.

해당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본인부담 비율 .............  (식 7)

로 계산된다. 해당 표준보수월액은 <표Ⅲ-16>에 수록되어 있다. 직장피보험자의 부담액은 
의료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험액의 50%를 개인별부담으로 하 다. 보험료율은 조합 정관에 
따라 지역․지구별로 달라지는데 본고는 1997년 12월말 현재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평균보험료율 3.14%를 기준으로 하 다.

<표 Ⅲ-16> 표준보수월액 조견표



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을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국민연금부담액은

해당 표준보수월액×20/1000   ...............   (식 8)

로 정의된다.



3) 고용보험료

임금총액(추정근로소득)×3/1000   ...............   (식 9)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이 <표 Ⅲ-15>에 수록되어 있다.

다. 기타 비소비지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기타 비소비(오물세)는 쓰레기 봉투가격에 
포함되게 되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에서는 가정집 1인당 평균 쓰레기량을 
1.37리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환경청에서 하루 총쓰레기량을 평균적으로 
0.33kg으로 잡고 이를 무게/부피의 값인 0.24로 나눌 때 1.37리터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37리터를 각 가구인수와 이와 상응하는 쓰레기 봉투값을 곱할 때 각 가구당 오물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17> 오물세

라. 가구별 비소비지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법령상 실제부담액으로 산정된 가구별 비소비지출액이 <표 Ⅲ-18>에 
나타나 있다. 최저임금수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총액은 19,463원이다.

<표 Ⅲ-18>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비소비지출

주석 1) 저축에 관한 사항
-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 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하므로, 저축률을 20%로 계산하 다.



- 기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여태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다.
-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이다.
-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다 - 소비지출계의 50% 이상 수준이다(도시가계 
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주석 2)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저축률은 1993년 34.9%, 1994년 
35%(잠정)로 나타나나, 표준생계비 산출대상이 되는 최빈값 계층, 특히 18세 단신근로자가구의 
경우 저축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기에 20%로 가정하여 환산하 다.

 

 
 
 
 
 
 
 
 
 
 
 



Ⅳ.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1.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본 연구는 기존의 같은 연구(정인수 1996 참조)에서 사용한 방법을 주로 원용하여 사용하 으나 

새로이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분기별 자료(2/4분기)를 주로 이용하 으나 본 

연구는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 다.
둘째, 최빈계층의 계산시 분산의 자유도를 고려함으로써 노사합의에 따른 정확한 최빈계층구간을 
사용하 다.
셋째, 환산승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년 평균치를 사용하 다.

 
2. 1인가구 18세에 대한 연령조정(각국의 연령별 최저임금의 차이로 다시 쓸 것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987년 9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산정대상이 되는 표준가구는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최심위가 발족한 1987년의 초창기 내용으로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가구원수별 평균연령도 2인 이상은 28.8∼40.7세로 되어 있으나 1인가구는 
18세로 정해져 있다(표 Ⅳ-1 참조).

[그림 Ⅳ-1]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표 Ⅳ-1> 가구원수별 평균연령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므로 1인가구는 여타 2인 이상 가구와는 연령과 
혼인여부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최임심생계비' 계산시 연령 및 단신이라는 요소를 
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방법을 다시 생각하여 볼 때, 1인가구에 대한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원래 통계조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대상(독립변수)으로 
회귀분석하여 1인가구에 대한 추정값을 계산해 내는 과정상 추정된 1인가구 생계비에는 2인 이상 
의 특성 - 혼인, 연령 -을 지니고 았다고 유추된다. 그럴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연령평균이 그대로 
1인가구에도 반 되고, 2인 이상 가구에서 대부분 혼인한 가구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 된 

1인가구 생계비가 계산되어 나온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1인가구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생계비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조정한 값을 
만들어야만 목표에 부합한 값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가 연구 및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귀분석시 가구원수만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지 말고 연령 및 혼인여부도 더미(dummy)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 다. 즉 연령의 구분은 통계청 자료에 있으나 결혼유무에 대한 변수는 통계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 실제적으로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혼유무도 
연령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 평균소비액을 단신연령그룹인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액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법에 착안, 조정하 다. 연령조정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연령 평균은 1994∼96년 3개년 평균한 값이 정확히 0.8이 
나온다.

우선 1997년도의 경우 <표 Ⅲ-13>의 소비지출과 <표 Ⅲ-18>의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구별 
생계비가 <표 Ⅳ-2>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최임심생계비 값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의 첫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하지 않은 
수치이며, 두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생계비를 두번째 세로줄에 나타나는 연령조정을 한 값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최임심을 위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 1인가구 생계비 액수는 384,422원이 되며, 이는 
전년도에 제시한 364,866원보다는 5.4% 상승한 값이다. 또한 지난번의 법정최저임금액 
335,610원에 비해서는 14.5% 증가한 수치이다.
1인가구 생계비에 식료품의 경우에도 연령조정을 하는데 대하여 한국노총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식료품은 연령조정을 안한 경우의 값보다 식료품을 연령조정한 것을 
택하는 이유는 전체소비에서 연령조정(0.8)값만 알 수 있으므로 식료품에는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과대계산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18세 단신근로자가 식비가 많이 든다면 다른 비목에서 
소비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렇게 하 다. 이 연령조정값에 대한 논쟁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계속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가 이론생계비이기 때문에 실태생계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론에 대한 반대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식료품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표 Ⅳ-2〉가구원수별 생계비



 
3. 생계비 추정에 대한 과제

본 절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생계비의 연령그룹별 조정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 절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외식비의 경우 식료품비 중 몇 ％를 외식비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20％로 하 다. 이 점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나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저축을 생계비에 반 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저축을 넣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결정인가 하는 점과 만약 포함시킨다면 몇 ％ 정도가 소비지출 중 저축액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10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적용범위, 
최저임금과 임금소득 불평등도, 빈곤과의 관계, 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앞으로 최저임금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제Ⅴ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Ⅴ. 最低賃金制의 現況과 改善方向

본 장에서는 198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황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현 주소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고, 연령별로 차이를 두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외국 최저임금제의 이유와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변동이 실업에 
미치는 향에 대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분석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제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용범위의 

변경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변동이 임금소득불평등도나 빈곤의 변화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부록 2〕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ILO협약을 

수록하 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황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에 도입되었다. 당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그룹이 462.5원, 2그룹이 487.5원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었으며, 이듬해인 
1989년에는 그룹별 차이를 두지 않은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이 광업과 건설업에도 
확대적용되었고, 1990년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의 
변경일이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전체의 임금인상률에 향을 
준다는 판단 아래 1994년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가지 적용시키고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그 적용기간을 바꾼 바 있다. 
1997년 9월 1일부터 1998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85원이며,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11,880원, 월 226시간 기준으로는 335,610원이다.1) 또한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1)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개념은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the 
'bite' in mimimum wage legislation)이다. 그러나 국제비교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나라마다 
임금지급 기준방법과 임금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그 비교대상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Ⅴ-1〕을 통해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북아메리카와 
스페인에서 비교적 낮은 반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비율이 안정적이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되어 왔다. 프랑스의 
비율이 50％선에서 안정적인 이유는 프랑스는 물가를 최저임금에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의 추이는 평균임금 대 최저임금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캐나다는 큰 변화가 
없으나 미국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9년까지 10년동안 약 25％의 
최저임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몇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2)

 또한 국에서는 1993년 보수당 정권시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바 있으나, 1996년의 노동당 정부가 최저임금제의 폐지가 고용의 창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빈곤한 근로자만을 양산한다는 학계와 노동계의 설득을 받아 

최저임금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 다.

〔그림 Ⅴ-1〕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의 추이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표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평균 정액급여(총급여
〈표 Ⅴ-1〉평균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에서 시간외근로, 특별보너스를 제외한 급여)에 대한 월최저임금 비율은 30∼40％정도이며 



최근에 올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시간당 임금으로 이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1996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에 있어 전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6,829원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400원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5％이며, 이를 제조업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5,244원으로 26.7％이다.3)

나. 연령별 최저임금제의 국가별 추이

〔그림 Ⅴ-2〕에서 보듯이 많은 나라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두는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15∼22세 그룹을 특별한 최저임금 
그룹으로 상정하여 장년층 최저임금의 30∼9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은 장년층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한다. 18세 연령의 경우 네덜란드는 성인 최저임금의 45％,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약 60％,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약 80％의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는 연령별 차이를 두지 않는 나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청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정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실험적으로 
청년층에 대하여 첫고용시 처음 반년 동안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준최저임금(subminimum 
wage) 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Ⅴ-2〕연령별 법정최저임금의 국제비교(1990대 초)

위에서처럼 외국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제의 연령별 차이의 이유는 저연령층 근로자의 상대적 

생산성이 장년층의 생산성에 비하여 낮으며, 최저임금제의 상승이 장년층의 고용감소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나 청년층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석 1) 최저임금액의 변동추이 및 적용연도별 수혜근로자와 향률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7) 또는 유경준 (1997) 참조.
주석 2) 이 표에 나타나는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4.25달러이다. 이후 1996년 6월에 
4.7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1996년 6월에는 5.15달러로 다시 인상되었다. 그 이유는 물가를 고려한 
최저임금액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점차 감소하게 됨에 따라(실질최저임금액은 1995년 기준으로 
1968년에 6.45달러로 가장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9년에는 4.1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생계비 인상요인을 반 하기 위하여 클린턴 정부에서 인상하 다. 참고로 미국은 193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16번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주석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 Tape를 이용하여 계산

  
2. 최저임금제와 실업과의 관계

가. 외국의 경우

일반경제학의 이론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유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수요독점적(monopsony)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즉 노동수요가 한 기업에 의해 독점이 되는 경우 
〔그림 Ⅴ-3〕에서 보듯이 그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한계수입(MRP)과 한계비용(MRC)이 
일치하는 점에서 노동의 수요량(Qm)을 정하고, 임금은 그 점과 노동공급곡선이 만나는 
점(Wm)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로 임금이 Wm에서 W*로 상승(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량은 Qm에서 Q*로 변하여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1)

〔그림 Ⅴ-3〕수요독점과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여러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Card, 1992; Katz and Krueger, 1992; Card and Krueger, 1994; Dickens, Machin and Manning, 
1994; Abowd, Kramaz ans Lemieux, 1995). 그러나 위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력이 
제대로 반 되기 이전으로 연구시점을 설정하 거나,2) 사용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반박하는 이론도 많다. 위의 반박내용은 Filer, Hamermesh and Rees(1996)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나 미국의 경우 

경제학 대가들의 견해는 전자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즉 하버드대의 프리만(Richard Freeman) 
교수나 노벨상 수상자인 MIT의 소로우(Robert Solow)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에 대한 
향이 매우 적거나 적어도 1980년대 말에는 없다고 주장한다.3) 이러한 견해는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탄력성(own-wage elasticities)이 미숙련 노동자나 청년층 근로자에게는 매우 적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다른 문헌에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임금탄력성이 -0.1에서 -0.2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4)

또한 OECD의 연구결과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10％증가는 1∼3％의 10대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20∼24세는 그보다 작은 비율로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프랑스와 캐나다에 대한 연구결과도 위와 비슷한 내용(청년층고용의 임금탄력성은 -0.1∼-0.23)을 
보여주고 있다(Jobs Study, 1994).
따라서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록 다른 견해도 존재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장년층의 

고용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나 청년층에는 약간의 향을 미쳐 청년층의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목적은 시장임금이 생계비의 수준보다 낮아 시장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할 수 없는 경우에 최저임금을 시장임금보다 높여 주어 저임금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 있어 최저임금이 실업의 증가에 커다란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여러 연구결과는 연구 당시의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낮은 상태 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우하향하는 노동수요곡선으로 인하여 당연한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가에 의하여 시장임금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위에서 살펴본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둘째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그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향률)이 
1994년 이후 2％대로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의 향을 받는 업종은 
1998년 현재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경야독을 하는 산업체 종사 학생들이 대다수로서 기업의 임금외 지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기본급을 상승시키면 초과근로수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노동비용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동반된다면 사실상 이들은 최저임금 수혜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근 몇해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올해의 경우도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자에게 일당으로 2만에서 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이 1일 8시간 근무시 11,880원임을 감안할 때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은 최저임금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이 나타난 이유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과 
공공근로사업 일당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상시고용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분야와 비적용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어, 만약 현재의 최저임금이 
시장임금 수준이나 그 수준을 상회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분야의 실업이 

증가한다면 실직한 근로자는 비적용분야인 10인 미만 사업체로 이동하여 실업이 흡수되는 상황의 
설정도 가능하다.
비록 실증분석의 결과는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외국의 경우처럼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만일 외국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청년층 
실업의 증가가 우려된다면 성인의 최저임금과 청년층의 최저임금을 이분화(two-tiers)하거나 
다분화(multi-tiers)하는 방법도 고려할 시기라 하겠다.

주석 1) 수요독점의 경우 MRC곡선이 공급곡선위로 우상향하는 이유는 일반 미시경제학책, 예를 
들면 Good and Ferguson, 1980, pp. 401∼403 등을 참조.

주석 2) Daniel hamermesh's comments on Card and Kureger(1995).
주석 3) U.S.A.(1995).
주석 4) Ehrenberg and Smith(1996: 126).

주석 5) 이외에도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공정경쟁의 확보, 노사관계의 안정촉진 등이 있다.



3.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 적용범위에 있어 적용 제외 또는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① 

노동생산성이 평균보다도 낮은 노동자(연소자, 장애자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고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곤란한 노동자(가사 사용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공적부문의 규제를 받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에만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에 대한 적용배제는 없고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에 관한 최저임금법은 운수성에서 소관하여 전면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관계직원, 지방공무원의 일부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에 
고용된 실업자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노동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기준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개별적인 적용제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일본뿐 
아니라 외국의 최저임금입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심신의 장애에 따라 또는 노동능력이 
낮은 노동자, 도제․견습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 최저임금법 제8조는, 이 적용제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다음에 열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최저임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기준국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노동능력이 낮은 자
2. 試用기간중의 자
3.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64호) 제2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아 행해진 직업훈련중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 및 이에 관계된 지식을 습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받은 자이고 

노동성령으로 정할 것

4. 소정근로시간이 특히 짧은 자 기타의 노동성령으로 정한 자

또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라는 것은, 법 제8조 1, 2, 3, 4호의 노동자에 대하여 다른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액과는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나 이러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노동자에 대해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법 제8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소정양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3통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게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가 지역 또는 산업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에 따라 생계비의 수준이 다르고 산업에 따라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의 사업체규모에 따른 최저임금제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작 보호가 
시급한 세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999년부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전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실업의 증가와 함께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전사업체 규모에 확대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법도 이에 알맞게 

적용확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최저임금제와 임금불평등도 및 빈곤과의 관계

최저임금의 변동이 사회전체의 임금소득불평등도와 빈곤에는 어떠한 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불평등도의 개선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빈곤의 

퇴치에는 그 향력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도

선진국의 대다수는 현재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미국은 경기호조와 

고용의 창출로 실업률이 4％대로 이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는 소위 중산층의 몰락으로 표현되는 임금소득격차의 확대이다. 임금소득의 
불평등도 확대와 고용의 창출이 정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점이지만
1) 지나친 임금격차의 확대는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선진국에 있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반적인 소득분포의 변화는 〔그림 Ⅴ-4〕로 대변되어 
진다. 그림에서 f(y)는 소득 또는 임금을 의미하며 중간소득층의 인력이 어떤 사람은 저소득화되고 
어떤 사람은 고소득화되어 중간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원인이 모두 실질최저임금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는 아니지만,2) 최근 
미국의 한 연구는 1979년과 1993년 사이의 남
〔그림 Ⅴ-4〕선진국의 소득분포 변화

성 임금소득불평등도 증가의 20％와 여성 임금소득불평등도의 30％가 실질최저임금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3) 우리나라의 경우도 임금소득불평등도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데, 〈표 Ⅴ-2〉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과 1989년의 
임금소득불평등도의 하락이 약간 높아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임금소득불평등도는 
1993년 이후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Ⅴ-2〉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나. 최저임금과 빈곤

최저임금의 상승이 빈곤의 퇴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주변의 근로자들이 

빈곤한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빈곤한 가구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빈곤을 퇴치한다는 구호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Ehrenberg and Smith, 1996: 127),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3.35달러에서 4.24달러로 인상되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된 근로자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근로자는 22％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고용에의 향이 없다면, 1991년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한 소득증가의 경우에 단지 19％만이 빈곤가구에 귀속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빈곤퇴치를 추구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증분석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대상의 계층이 주로 청년층의 근로자에 국한된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빈곤을 퇴치하면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빈곤한 가구에 대하여 일을 한 만큼에 보조금을 주는 

저소득근로자가구지원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빈곤퇴치라는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한 점도 있지만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유일한 제도라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lies)와 Food Stams제도는 빈곤가구의 소득보조에 중점을 둔 제도임). 이 제도의 
단점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나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대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실직자(빈곤한 가구)에 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4)

주석 1) 어수봉․유경준․강순희(1997 : 97) 참조.
주석 2) 미국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증가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사(1997) 참조.

주석 3) DiNardo, Lemieux and Fortin in U.S.A.(1995).

주석 4) EITC에 대해서는 신동균(1998)과 유경준(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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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附錄 1〕最低賃金制에 관한 ILO 協約

․1928년 6월 16일, ILO 제11회 총회는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창설에 관한 협약」(제26호) 및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에 관한 권고」(제30호)를 채택하 고, 그 후 1970년 6월 22일, 제54회 
총회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 및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권고」(제135호)를 채택하 다.
ILO는 1919년 제1회 총회 이래, 많은 협약․권고를 채택하 지만, 당초에는 여자․연소자의 보호, 
최저연령, 노동시간의 제한, 週休制, 안전위생, 혹은 재해보상 등에 관한 것이 많았고, 제10회 
총회(1927년)에 이르러 최저임금의 문제가 논제로 되어 제11회 총회에서 비로소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회입법으로서는, 외국의 법제에서도 최저임금제는 비교적 고도의 것이었고, 노동보호입법의 
최종단계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1928년 당시에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기타 약간의 유럽제국, 미국의 여러 주, 아르헨티나 
등 몇 개의 나라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나라의 법제를 보면 임금심의회 방식, 법정 방식, 
중재재정 방식 혹은 노동협약의 확장적용에 의한 사례도 보이고, ILO로서도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획일적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오히려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의 실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각국에서는 고용노동에 한정한 것, 가내노동에 한정한 것, 혹은 양자를 
포함한 것, 다시 이들의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 등이 있지만, ILO는 특정하지 않고, 단 노동협약 
등을 체결할 수 없는 저임금층이 그 주된 대상인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최저연령 등의 결의와 달리,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금액, 결정기준,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각국에 위임한다는 입장을 ILO가 가졌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창설에 관한 협약」(제26호)의 골자로 보이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점이다.
(1) 노동협약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임금을 유효하게 규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고 더구나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특히 가내노동의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

(2) 가맹국은 관계 노사단체가 존재할 때는 그들과 협의하여 어느 산업에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는 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는 것

(3) 가맹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질, 형태 및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지만,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① 최저임금결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앞서 관계 노사대표자 및 중립의 전문가와 협의할 

것

② 고나계 노사는 국내의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 다만 여하한 경우에도 평등한 수 

및 조건에서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용에 참여할 것

덧붙여 동 협약은 기타 최저임금률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 관계 노사에게 주지시킬 것, 
감독제재 및 노동자의 지불부족액의 법적 절차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요건은 최저임금제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고 앞에 서술한 (1) 내지 (3)이 ILO의 최저임금제의 어느 
면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ILO의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은 제26호 협약 등을 보충하여 부당하게 낮은 임금에 대하여 임금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가맹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임금노동자 전체의 집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설치할 것

(2)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국내관행 및 국내사정과의 관련에서 
가능하거나 적당한 한에서 다음을 포함할 것

① 노동자 및 그 가족이 필요한 국내임금의 일반적 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부 및 여타의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에 넣을 것

② 경제개발상의 요청,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 또는 유지해야 하는 요청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최저임금에 관한 ILO의 주된 권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에 관한 
권고」(제30호) 및「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권고」(제135호)이고, 제30호 권고의 골자는 다음의 3가지 점이다.
(1) 최저임금결정제도 운용에서 당연한 것은 당해 산업의 관계조건을 조사하여 노사쌍방과 
협의하여 그 의견을 균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2) 최저임금 결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노사의 대표를 참가시킬 경우에도 가부동수의 경우에 
유효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자를 참가시킬 것

(3) 최저임금률을 결정하는데 마땅히 노동자가 적당한 생활표준을 유지가능할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사 노동자의 임금을 참조할 것

또한 제135호 권고의 골자는 다음의 2가지 점이다.
(1)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마땅히 다음의 기준에 대한 고려를 할 것
① 노동자 및 그 가족의 필요

② 국내임금의 일반적 수준

③ 생계비 및 그 변동

④ 사회보장급부

⑤ 여타의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

⑥ 경제적 요소(경제개발상의 요청,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 및 유지한다는 
요청을 포함)

(2) 최저임금결정제도는 다음 방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 같은 각종 형태를 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

① 법령

②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여타 기관에서의 권고를 고려할 것에 관하여 정규의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불문함)
③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회의 결정

④ 노동재판소 또는 노동위원회

⑤ 노동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적 효력의 부여

〔附錄 2〕1997年 最賃審生計費 算定

<부표 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부표 2> 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소비지출액 비교



<부표 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부표 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부표 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부표 6>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부표 7>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부표 8>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부표 9>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부표 10> 가구별 최임심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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